
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」 고시 개정 알림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「외국인근로자의

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」 (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7호, 2019.1.11)를 붙임과

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주요 개정내용 1부.

2. 「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」고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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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


